
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[별지 제13호의2서식]  <신설 2026.6.8.>

 

「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」통지서

  귀하의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「병역법」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

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(병역의무 

이행 시 공개제외 예정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예정된 처분의 제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법적근거
「병역법」 제81조의2 및 

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

병역의무

자

성 명 생년월일

주 소 여행국

「병역법」

위반사항

기피일자 위반조항

기피요지

공개사항

공개내용

성명, 연령, 주소, 여행국, 기피일자, 기피요지, 병역법 위반조항

 ※ 여행국의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「병역법」 제81조의2제1항제1호

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

공개일

공개방법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                   

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장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